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표 제1호 서식]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제5조제2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유의사항
1.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3.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4.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평가위원 상호 간에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9.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10. 평가대상자(업체)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1. 평가대상자(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15.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17.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18.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19.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0.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

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본인이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본인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

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